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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

1. 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 

2. 학부모, 학생, 집필진 등 청구인 3374명은 2015.12.22.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, 
교육부장관이 2015. 11. 3. 고시한 교육부고시 제2015-78호 「중ㆍ고등학교 교과
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」 고시 등에 대한 헌법소원(2015헌마1184)을 제기한바 
있습니다. 

3. 그러나 각계 여론의 압도적 반대와 우려, 특히 역사학자를 비롯한 교수, 교사, 
집필자 등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필자, 집필기준조차 밝히지 않은 채 국
정 국사교과서 ‘묻지 마’집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. 이미 언론에서 밝혀진 바와 같
이 상업학교에서 9년동안 상업을 가르친 교사가 국사를 담당한지 9개월 만에 집필
진에 합류했다가 사퇴한바 있습니다. 

4. 불과 국정 국사교과서 시행 9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,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행
해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, 국민들과 공론
의 장에서 국정교과서의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코자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
분을 제기하오니, 많은 취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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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기자회견 일정 

- 일시 2016.7.26. 화요일. 10:30 
- 장소 헌법재판소 앞 
-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, 한국사국정화 저지네트워크 
- 가처분을 제기하는 구체적 이유에 관한 서면은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임. 

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2016년 7월 25일

              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장  정 연 순


